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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Open Payments will be expanded in June 2023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distribution orders for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This 
study identified the implications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payments in Korea 
through case studies of Open Payments in major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France, and Italy, where the government operates Open 
Payments programs according to their national laws, and suggested opera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 payment. Data were collected 
by searching the Ministry of Health websites and each country's electronic 
legal information, and the management systems related to the payments were 
reviewed. In the United States, the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 has disclosed the details of payments through the CMS Open Payments web 
database since the enactment of the Sunshine Act in 2010. However, information 
disclosure can be withheld for products unde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recipients have a pre-publication review and dispute period to ensure their 
data is accurate before the CMS publishes. In Japan, only payments for specific 
clinical trials are subject to compulsory disclosure under the Clinical Research Act 
from September 2018, and data collection and disclosure are made on individual 
company websites. After enacting the law in 2012, France disclosed about 1.39 
million payments in 2021. Since 2019, the subject has been expanded to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health product information providers. Similarly, the law was 
enacted in Italy in May 2022, and the Ministry of Health operates the web database 
“Sanit à Trasparen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per distribution 
order for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through institutional effor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reliabilit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nd awareness of 
the Korea Open Payments.

Keywords: Sunshine Act; Open Payments; Pharmaceuticals; Medical devices;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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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품 설명회나 학회 지원을 통한 업체와 보건의료

전문가 사이의 경제적 관계는 신약 또는 진보된 의료

기술 등을 적절하게 진료 현장에 반영하여 의료의 질

과 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상업적인 관계로 변질되어 적정 진료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여러 국가에서 제약 

산업과 의료전문가 간 재정 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제도는 업체가 의료계에 지

불한 지출정보를 정부나 협회 등에 보고하고, 이를 공

개한다. 지출보고의 공개는 의료전문가와 업계 사이

의 재정적 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의료전문가

가 임상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비용을 증

가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관계를 예방할 수 있다. 더

불어 환자가 의료전문가를 선택하고 치료를 받는 과

정에서 이러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1]. 

한국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월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 제도(지출보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의약품공급

자,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

공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 및 보관하고, 

정부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시행 중인 선샤인 액트(Sunshine Act)와 

유사해 관련 업계에서 한국적 선샤인 액트(K-Sun-

shine Act)로 불린다. 그러나 2020년 국정감사 자료

에 의하면, 2018년 지출보고서 의무 작성이 도입된 

이후에도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업체가 65%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이에, 정부 주체로 

지출보고서의 전수 검토 또는 보고서 제출 의무 등에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2]. 

또한 동일 효능의 제네릭 의약품이 수십 개인 과다경

쟁 구조에서 제약사 영업사원의 위험부담(리베이트 

벌칙강화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의약품 영업대행

사(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를 악용할 

여지가 있어, CSO를 지출보고서 작성 주체로 포함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4]. 이에 2021

년 6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이 개정되었으며, 개

정된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판

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하는 한

편, 지출보고서를 공개하고 위반 시 적용 벌칙을 강

화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한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에 따라 2023년 7월까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에 대한 법령 개정

이 업체와 보건의료전문가 사이의 재정적 관계에 대

한 인식을 국내 이해당사자들에게 심어주었다면, 이

번 지출보고서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법령 개정은 재

정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재정적 관계 형

성에 행동 변화까지 이끌 수 있는 제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행 기준에서 작성된 지

출보고서의 단순한 실태조사와 공개는 부적절한 재정

적 관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출보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주요국의 지출보고 제도를 비교 및 분석하

여 국내 실정에 맞는 지출보고서 투명성 향상을 위한 

발전 방향과 보완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 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2022년 말 기준

으로 신약등재 시 약가를 참조하고 있는 7개 국가(미

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스위스)를 

살펴보았다. 그 중에 규제 방식이 우리나라와 같이 국

가법령에 의해 정부 주체로 지출보고 제도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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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를 최종 조사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국가의 지출보고 제도 담당 

기관 및 관련 법령, 작성 주체 및 대상, 제출 및 공개 

방식과 제재 규정 등의 제도 및 관리시스템을 조사하

였다. 조사를 위해 웹 검색엔진인 구글(Google)을 통

해 각 국가의 보건부 홈페이지 및 전자 법령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표 1). 

주요국의 지출보고 제도 및 관리시스템

1. 미국

1) 담당 기관 및 관련 법령
미국은 2010년 3월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 섹션 6002 “의사 소유

권 또는 투자이익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및 보고(일명 

Sunshine Act)” [5]가 승인됨에 따라 의료산업계가 

의료제공자에게 제공한 모든 가치이전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는 2013년 

2월 8일 의사 소유권 또는 투자이익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및 보고에 대한 최종규칙(42 C.F.R. §403.900-

14) [6]을 발표하였고, 2014년 9월 처음 그 내역을 공

개하기 시작하였다.

2) 작성 주체 및 대상
지출보고서는 Medicare, Medicaid 및 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가 적용되

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 관련 품목을 제조·유

통하는 업체 및 구매대행업체(Group Purchasing 

Organizations, GPOs)가 의약품·생물학적 제제 및 

의료기기·의료용품에 대해 작성한다[7]. 다만, 의사

의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의약품이나 의료용 

밴드 등과 같이 의료기기·용품 중 미국 식품의약국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시판 

전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보고 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익이 해당 업체 총 수익의 10% 미만

인 경우, 해당 급여제품의 재정내역만 보고할 수 있

다. 지출보고 면제 대상은 1) 급여제품의 제조 공정

에 기여하더라도 미국 내 사업체가 없는 외국 법인, 

2) 해당 제조업체와 공동 소유권이 아닌 경우에 한하

여 원료 또는 성분만 제조하는 기업, 3) 병원, 원내약

국 및 실험실에서 자체 환자 또는 원내·해당 실험실

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경우, 4) 보고 제조업

체와 공동 소유권 보유 관계가 아니면서, 급여의약품

을 다루지 않는 도매 및 유통업체 등이다. 또한 보고 

제조업체가 급여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해당 제품

의 FDA 신고·허가·면허가 없거나, 해당 제품의 판

매, 마케팅 및 유통 관련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해

당 급여제품의 재정내역만 보고한다. 지출보고서 작

성 수수자는 의사, 교육병원, 비의사진료자(Non-

Physician Practitioners, NPP)이다. NPP는 2021

년 수집데이터부터 추가되었으며, 의사보조원, 개업 

간호사, 임상간호사, 공인 간호마취사, 공인 간호조

산사를 포함한다. 지출형태는 현금 또는 현금 등가

물, 현물 또는 서비스, 재고, 스톡옵션, 기타 소유권, 

배당금, 이익 또는 기타 투자수익 중 하나를 선택하

여 보고할 수 있고, 일반지불, 연구지불, 소유권 또

는 투자이익으로 지불 유형을 구분하여 보고한다. 일

반지불에는 상담비, 사례금, 선물, 접대, 여행 및 숙

박, 식음료 대접, 의학교육프로그램 연사 보수, 장기 

의료기기 대여 등 연구 계약과 관련되지 않은 지불 

또는 가치 이전이 포함된다. 보고 내용은 수수자 성

명, 주소, 면허번호 또는 국가제공식별자(National 

Provider Indetifier, NPI)를 포함한 수수자의 정보, 

지출 날짜, 지불 유형, 금액 등과 함께 제공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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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국의 지출보고 제도 및 관리시스템 비교(’22. 12. 기준)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시행일 ’18. 1. ’13. 8. ’18. 4. ’12. 1. ’22. 6.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CMS) 후생노동성 사회복지부 보건부

관련 법령 약사법·의료기기법
연방법 
(Affordable Care  Act  
Sector 6002)

임상시험법 제32조 공중보건법 L1453-1

제조 회사, 보건 
부문에서 운영되는 
법인 및 보건 조직 
간의 관계의 투명성에 
관한 조항(22G00076)

작성 주체

의약품·의료기기의 
품목허가, 수입, 도매상 
및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 
받은 자

제조·유통 회사 및 
유통대행그룹(GPOs)

특정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회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판매업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조‧판매 업체

수수자
의료인,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의사, 교육병원, 비의사진료자 
5직종(의사보조원, 개업 간호사, 
임상간호사, 공인 간호마취사, 
공인 간호조산사)

의료기관, 연구기관, 
의료관계 단체, 재단, 
의료 관계자, 기타 
생명과학계 연구자

보건전문가(의사, 간호사, 
약사, 조산사, 영양사, 
의료인턴 및 학생) 및 
출판 및 소프트웨어 회사, 
건강전문 교육 제공회사 등

보건의료전문가 또는 
의료기관

보고 범위 현 금, 현물, 서비스
현금, 현물, 서비스,주식, 
스톡옵션, 소유지분, 라이선스 
수수료, 배당금, 투자 수익 등 

현금 현금, 현물, 서비스 
현금, 현물, 서비스,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수수료 등

보고 항목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의료기기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일반 및 연구 지불 
(자문 수수료, 기타 서비스 
수수료, 선물, 접대, 식음료, 
여행 및 숙박, 교육, 로열티, 
공간 임대 등)

‧소유권 또는 투자 이익

연구개발비 기부금 
원고 집필료

계약(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포함)
보수 이익

금전, 상품, 서비스 등 
기타 가치이전; 
교육, 위원회, 컨설팅 
비용, 주식·채권, 
지적재산권

보고 제외 기념품‧식음료비  
1만 원 이하는 생략 가능

연간 총액이 약$100를 
초과하지 않는 한 $10 미만의 
지불 또는 가치*, 환자용 제품 
샘플, 환자 교육자료 등

언급되지 않음 화장품 업체의 경우 보수, 
이익 건은 제외 언급되지 않음

관리
시스템 - Open Payments system 정부 주체 단일 

관리시스템 없음
Transparence  
Santé Public 개발 예정

공개 방식 정부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공표 정부 주체 웹 데이터베이스 각 회사 홈페이지 

공개
정부 주체 웹 
데이터베이스

정부 주체 웹 
데이터베이스(개발 예정)

공개 기간 5년 웹사이트 조회 최근 7년 
(데이터 보관 영구) 1년 대중 공개 5년

(데이터 보관 10년) 5년

제재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벌금 부과(단순 누락 최대 1만 
달러, 의도 누락 최대 10만 달러) 
최대 과징금 100만 달러 이내)

미이행 공개권고 및 
미이행 사실공표

벌금 부과
(허위보고 최대 3만 유로, 
고의 미공개 4만 5천 유로)

벌금 부과
(미보고 최대 5만 유로,
허위 보고 최대 10만 유로)

수수자의 
이의 신청

의료인 등 요청할 경우  
확인 의무

공개 전 분쟁 기간 부여 
분쟁 지속될 경우 ‘분쟁데이터’ 
표시하여 공개

언급되지 않음 웹사이트를 통해 
정정 요청 언급되지 않음

CM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GPO, Group Purchasing Organization. 

* CMS는 모든 도시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이 수치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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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의료기기의 상품명과 국가의약품코드 또는 고

유의료기기식별자를 함께 보고해야 한다. 지불 유형

이 소유권 및 투자이익일 경우, 의사뿐 아니라 가족

이 투자한 금액까지 보고해야 한다[8].

3) 제출 및 공개 방식
지출보고 데이터의 제출, 수집, 검토 및 공개는 

Open Payments 웹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CMS에

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지출된 데이터

를 익년도 3월까지 제출·수집하고, 2개월의 검토 

및 조정 절차 후 6월 30일경 1차 공개한다. 5월까지 

검토나 조정되지 않은 데이터는 12월 31일까지 검

토나 조정이 지속되며, 이듬해 초에 2차 업데이트되

어 공개된다. 이때 업체가 지출보고 시 ‘공개 보류’

를 요청한 자료이거나 제출 자료가 데이터 검증에서 

유효하지 않은 경우 공개되지 않는다[9]. 업체의 자

료 제출 이후 수수자는 업체가 제출한 지출보고 기

록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이의 제기를 통해 조정

할 수 있다[10]. Open Payments 시스템을 통해 이

의 신청 제기가 업체에게 전달되고, 업체와 수수자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해결이 이루어진다. 이때 

CMS는 조정을 중재하지 않는다. 수수자는 본인 명

의로 보고된 지출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Open 

Payments 시스템에 개인 로그인을 해야 하며, 이때 

이름, 면허번호 및 NPI를 등록하여, 본인 명의로 보

고된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수수자

가 지정한 대리인에 한하여 수수자 대리인의 ID로 

대리 검토가 가능하다. 

지출보고서는 CMS의 Open Payments 웹사이트

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11], 웹 데이터베이스에 공

개된 내용을 누구나 검색, 조회할 수 있다. 검색은 지

불 유형, 제공자, 국가·도시, 수수자 유형(의료인, 

NPP), 전문분야(외과, 성형외과, 간호 등), 수수자 

NPI 등의 상세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웹 데이터베

이스 탐색기를 사용하여 필터, 정렬, 내보내기 등 사

용자 맞춤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공개 7년차 

자료까지 Open Payments 웹 데이터베이스에서 검

색할 수 있고, 7년 이후 자료는 Open Payments 웹

사이트에서 데이터셋을 압축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

하다. 지출보고 공개 의무 사항 위반 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단순과실 보고 누락일 경우 개별 지불내역

당 최소 1천 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의 민사벌금 부

과로 연간 과징금의 최대액수는 항목당 또는 회사당 

15만 달러 이내이며, 의도적 보고 누락의 경우 개별 

지불내역당 최소 1만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의 민

사벌금을 부과하며, 연간 과징금 최대액수는 1백 만 

달러 이내이다. 더불어 의도적 보고 누락의 경우 1차 

제재 이후 불법 리베이트인 경우 연방 리베이트 금지

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업

체는 제품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출내역은 모두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공개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9]. 공개 보류 요청 대상은 1) 새로운 약물, 의료기

기, 생물학적 또는 의료용품에 대한 연구나 개발일 

경우, 2) 기존 약물, 의료기기, 생물학적 또는 의료용

품의 새로운 적응증 연구나 개발인 경우, 3) 신약, 의

료기기, 생물학적 또는 의료용품에 대한 임상조사인 

경우 지불된 지출보고 건이다. 자료는 제출하되 ‘공개 

보류’를 표시하여 보고하며, 계속 보류를 원할 경우 

매년 표시하여 보고한다. 공개 보류 요청건의 게시는 

1) FDA의 의약품, 의료기기, 생물학적 혹은 의료용

품의 신고일 혹은 허가일, 2) 지불 혹은 기타 가치이

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4년이며, 연기 사유 종료 후

에도 알리지 않을 경우 미보고로 간주한다. 

미국의 지출보고서는 2021년 기준 총 1,210만 건

으로 총 공개 지출비용은 약 109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가 공개되었다. 지불 유형으로 구분하면,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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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불 1,142만 건으로 가장 많으나 금액은 연구

비 지급액이 약 70억 9천 달러로 가장 많고, 총 공개

지출금액대비 조정금액은 약 0.1% 수준으로1 보고되

고 있다[12].

2. 일본

1) 담당 기관 및 관련 법령
일본의 지출보고 제도는 특정임상연구 여부에 따라 

관리 주체가 상이하다. 특정임상연구란 일본의 임상연

구법에 의해 위험성이 높거나 제약기업으로부터 자금

을 제공받는 연구를 의미하여 일반임상연구보다 높은 

강도의 규제를 적용한다. 연구책임자는 임상연구실시

기준 준수, 실시 계획 심사 및 제출, 개인정보 보호, 기

록 의무가 부여되고, 연구 시작 전 연구실시계획 적합 

여부에 대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연

구로 규정된다[13]. 특정임상연구의 지출보고서는 임

상연구법 제33조 및 34조에 의거하며, 연구비 등을 제

공할 때 해당 액수 및 내용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14]. 한편, 특정임상연구 이

외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일본 제약공업협회(Japan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JPMA) 

및 일본 의료기기산업연합회(Japan Federation of 

Medical Devices Associations, JFMDA)에서 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율 규범의 성

격으로 운영되고 있다[15,16].

2) 작성 주체 및 대상
특정임상시험 지출보고의 작성 주체는 특정임상연

구를 수행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이며, 

지출보고 대상은 의료기관, 연구기관, 의료관계 단체, 

재단(연구관리 단체 등), 의료 관계자 및 연구자가 특정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경제

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특정임상연구를 지원한 

연구자금, 기부금, 원고집필료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

며[17], 건 단위 개별 지출비용이 아닌 항목별 총액을 

보고한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구식별번호, 제공처, 

실시의료기관, 건수 및 총액을 보고, 공개하며, 기부금

의 경우 특정임상연구 실시 기간 및 종료 후 2년 이내 

연구 책임의사 또는 연구책임의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지불되는 기부금의 제공처, 제공처별 건수 및 

총액을 보고한다[18]. 원고집필 및 강의료는 특정임상

연구의 실시 기간 및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책임자에

게 제공한 경우 보고하며, 연구책임자명, 연구책임의사

별 건수 및 총액을 보고하도록 한다. 

특정임상연구에 대한 연구자금 등의 제공에 대한 정

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후생노동성은 계약 체결 및 

지출정보 공개를 권고하고 있으며, 권고를 받은 후에도 

따르지 않은 경우 미이행 사실을 고시할 수 있다[19].

3) 제출 및 공개 방식
개별 업체별로 지출내역을 자체 수집하고 공개하므

로 정부에 수집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은 없으며, 임상

연구법 제32조는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지정된 서식이 없어 공개 양식이 업체

마다 상이하고, 정부가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별도 시스

템 없이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협회는 회원사에 대한 업체 지출보고 홈페

이지 URL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관별 또는 의

료관계자별 상세 내역은 PDF 파일 등으로 게시하며, 일

부 제약회사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자체 사이트를 

1     2023. 5. 16. 기준 조정금액(17.64백만 달러)을 전체 지출보고금액(10.88억 달러)으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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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하고 있다. 공개는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이며, 

공개한 날로부터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에 집계된 지출보고 공개 현황이 없어 특정임

상연구에 대한 정확한 지출보고 건수나 규모는 파악

하기 어렵다. 다만 특정임상연구뿐 아니라 전체 의약

품과 의료기기와 관련된 지출보고 정보 공개 상황을 

조사한 2018년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제약

단체연합회 회원사(FPMAJ)2 115개 사 중 93.9%, 일

본의료기기산업연합회 회원사 93개 사 중 86.0%가 

지출보고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20]. 

3. 프랑스

1) 담당 기관 및 관련 법령
프랑스는 2011년 의약품 및 건강제품의 건강보호 

강화에 관한 법률[21] 승인과 2013년 인간을 대상으

로 하는 건강 및 화장품 제조 또는 상업회사가 지불하

는 혜택의 투명성에 관한 법령 제2013-414 (Decree 

No. 2013-414) 채택으로 지출보고 제도가 도입되었

다. 공중보건법(àcode de la santé publique) L1453-

1 (Sunshine Act)을 근거로 지출보고 제도를 운영하

다가, 2016년 개정을 통해 지출보고 대상 및 지출 유

형을 확대하였다.

2) 작성 주체 및 대상
작성 주체는 프랑스 보건부 감독하에 건강 관련 제

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체

외 의료기기, 동물용 의약품, 화장품, 문신 제품, 콘

택트렌즈 등 공중보건법 L. 5311-1조에 명시된 제품

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지출보고를 작

성해야 한다[22]. 지출보고 작성 대상은 보건의료 전

문가뿐만 아니라 미디어(소셜네트워크)에서 공개적으

로 건강 제품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도 포함되는데, 여

기에는 건강전문가 및 관련 협회, 학생, 보건의료 전

문가,수의사 교육 기관, 건강시설, 병원 및 의료재단, 

언론, 라디오, TV, 온라인 미디어 회사 등의 출판사, 

의료 처방 또는 조제 소프트웨어 편집자 등이 있다. 

보고 항목은 계약, 보수, 혜택으로 구분하여, 10유로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 항

목은 회사와 의료 행위자 간의 양측의 의무를 포함한 

계약 건(예: 보수와 교통비, 숙박비 지급의 대가로 회

의에 연설자로 참가하는 경우)이며, 계약은 건강 제품

에 대한 연구 활동 및 임상시험, 학술대회 참가, 교육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보수는 회사가 업무 

또는 서비스 수행의 대가로 의료행위자(의료 전문가 

또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수는 계약과 필

수적으로 연결된다. 혜택의 경우 의료 행위자에게 보

상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 또는 지불하는 모든 직접 또

는 간접 현물, 현금 등 이익에 해당하며, 의료기기 장

비, 식사, 교통, 숙박 등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보

고 내용은 수수자 성명 및 식별자를 포함한 개인별 지

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조업체 요청 시 

프랑스 보건의료 전문가 명부(Répertoire Partagé 
des Professionnels de Santé, RPPS [23])에 접근하

여 개인식별자를 조회할 수 있다. 보건 및 사회분야 

전문가3인 경우에도 식별번호(Automatisation DEs 

LIstes, ADELI)를 입력해야 한다.

2     일본 제약단체연합회(The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Japan, FPMAJ)는 일본 제약공업협회(JPMA)를 포함한 
15개 단체로 구성됨.

3       치과 보조원, 사회 복지 보조원, 청각기기 보철사, 척추 안마사, 영양사, 감정 표현사, 작업 치료사, 간호사, 방사선 기술자, 안과 의사, 안경사-안경 제작자, 
정형외과 의사, 언어 치료사, 정형외과기기 보철사, 정형외과, 정골의학의사, 정신 운동 치료사, 심리 치료사 및 실험실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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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및 공개 방식
작성한 지출보고 자료는 연 2회로 나누어 제출한

다. 상반기 자료는 9월 1일 이전, 하반기 자료는 이듬

해 3월 전까지 제출하며, Transparence Santé 시스

템에 업체가 자료를 입력 또는 업로드한다. 지출보고

의 공개 역시 보건부 웹사이트 내 Transparence 

Santé 시스템을 통해 시행되며, 웹 데이터베이스 형

식으로 개별 지출보고 건 단위 검색과 조회가 가능하

다. 공개 기간은 5년 동안 일반 대상에게 공개하며, 

자료보관은 마지막 수정일 기준 10년 동안 보관한다.

업체가 제출하여 공개된 지출보고서에 대해 수수

자 본인이 부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정요청이 

가능하다. 웹사이트를 통해 정정 요청을 신청하면 업

체가 확인 후 회신한다. 지출보고서에 대해 보고 주체 

업체가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정 요청을 

누락하는 경우 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한 보고대상 업체가 계약, 보수, 이익 관련하여 당사

자 정보, 금액, 일자를 고의로 공개하지 않은 경우 4

만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금 이외에

도 벌금 사실 공표, 공적 또는 상업적 활동의 제한 등

과 같은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24]. 2022년 

11월 기준 프랑스 지출보고 공개 업체 수는 최근 5년

간 2,784개 업체, 수수자는 1,229,291명, 지출보고 

건수는 10,839,143건으로 보고되었다[25].

4. 이탈리아

1) 담당 기관 및 관련 법령
2022년 5월 24일 승인된 No. 62 of 31 May 2022 

“제조회사·의료전문가 및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한 투

명성에 관한 조항(이탈리아어: Disposizioni in materia 

di trasparenza dei rapporti tra le imprese produttrici, 

i soggetti che operano nel settore della salute e le 

organizzazioni sanitarie) (22G00076)”을 근거로 지출

보고서가 6월 26일부터 시행하였다[26]. 이에 따라 법 

시행일 6개월 이내 지출내역 공개를 위한 <Sanità 
trasparente> 웹 데이터베이스를 개설하여 지출보고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지출 또는 계약에 관련된 공개

는 2023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주식, 채권 등

의 소득 내역보고는 법 이행 준비를 진행 중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 작성 주체 및 대상
지출보고 작성은 의료 및 수의학 관련 의약품, 의

료기기, 의료장비, 의료상품 및 서비스(비의료 포함)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가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

장비, 의료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료 및 수의분야 

활동 회사, 단체 및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연도의 각 

반기에 이루어진 지출·계약 협약은 6개월 이내 보고

해야 하며, 주식, 채권,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 수입 

등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3) 제출 및 공개 방식
지출보고에 대한 공개는 웹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출보고 기한 내 공

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누락된 지출금액의 20배 또는 

최대 5만 유로를 부과하고, 천 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지

출 및 계약 건의 경우 누락된 지출 금액의 20배, 주식, 

채권, 지적 재산권 등의 소득인 경우 5천 유로-5만 유

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허위 보고의 경우 벌

금액이 더 상향되어 5천 유로에서 최대 10만 유로의 벌

금이 부과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0만 유로 미만인 

제조회사의 경우, 상기 벌금의 절반만 책정하도록 하였

다. 벌금 내역은 90일 동안 공개데이터베이스에 게시한

다. 더불어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이행상태에 대한 보

고서를 상공회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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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출보고 제도의 향후 운영 방안 제언

2021년 6월 개정된 지출보고 제도는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및 공개를 명시함으로써, 지출보고서 

작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관리·감독하여 의약품·의

료기기 유통질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지출보고 제

도의 관리 및 운영도 업체와 의료인 등 사이의 재정적 

관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Ozieranski 등[27]은 유럽 37개국의 지출보고 

규제 방식을 조사한 후, 대중의 참여를 강화하고 지출

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가지 접근성 및 품질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4개국의 지출보고 제

도 및 관리시스템 조사를 통해 얻은 시사점과 Ozier-

anski 등[27]이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국내 지

출보고 제도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발전 방향 및 향후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그림 1). 투

명성 향상 방안은 실효성, 수용성, 신뢰성, 접근성 및 

활용성, 인식 수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지출보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지출보고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지출

보고서 공개 항목 및 대상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Mitchell 등[28]은 제약업체의 경제적 이

득 제공이 경제적 이익을 지불하는 회사의 의약품 처방 

증가, 처방 비용 증가, 브랜드 의약품 처방 증가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이득 제공

은 식료품의 접대, 강의료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경제적 이득 제공도 모두 포

함한다[29]. 따라서, 지출보고서의 대상 항목과 공개 범

위는 모든 재정적 가치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가치 이전의 성격을 현금, 현물에 

국한하지 않고, 주식, 채권, 지적 재산권 등으로 인한 

소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적 지원은 의료인 처방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재정적 가치를 포함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업체와 의료인 간 라이

선스나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의약품·의료기기의 유통과 처방·진료의 관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지출보

그림 1.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출보고서 투명성 강화 방안.

실효성 제고 • 공개 항목 및 대상 점진적 확대
• 공개 대상 명확화

수용성 확보 • (작성자) 업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공개 보류 기회 부여
• (수수자) 제출된 지출내역 대한 검토 및 정정 기회 부여

신뢰성 강화 • 수수자 및 제품 고유 식별번호 부여
• 데이터 누락 또는 오기입 검증 절차 마련

접근성 및 활용성 확대 • 누구나 접근 가능한 웹데이터베이스 공개
• 데이터 제공 및 가공을 통한 분석 및 연구 기회 제공

인식 수준 제고 • 작성‧수수자 대상 상세 지침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교육
• 국민 대상 제도 목적 및 취지, 활용에 대한 홍보

지출보고서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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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도를 보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본도 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며, 최근 특정임상연구에 대한 

정보제공관리비 및 접대료를 추가적으로 의무 공개항

목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20]. 

지출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두 번째 방

안은 지출보고 수수자의 범위 확대이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서도 지출보고 수수자의 범위를 확

대하고 있는 추세였다. 미국은 2021년부터 NPP (의사

보조원, 개업 간호사, 임상간호사, 공인 간호마취사, 공

인 간호조산사)를 추가하여 지출보고의 범위를 확대하

였다. 프랑스의 경우 2019년부터 경제적 이득 제공 내

역에 적용되는 범위가 의료 부문뿐만 아니라 건강 분야

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었다. 작성자가 의약품·의료

기기뿐만 아니라 화장품, 콘택트렌즈 등의 회사도 포함

되어 있었고, 수수자의 경우 보건의료인 이외 영양사, 

인턴 및 의과대학생, 언론인, 인플루언서, 의료 처방소

프트웨어 편집자 등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에 영향을 주

는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국내 지출보

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수수자는 의료인,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개설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

고 있어 그 대상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여

기에 수련의 또는 의료기관 내 구매계약 담당자 등도 포

함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의 지출보고 작성 주체

는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제조·판매업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2021년 법령 개정을 통해 CSO까

지 지출보고 작성 주체로 확대되었다. 이는 제도 확대

를 통해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실질적인 대상까지 관리함으로써 리베이트를 근절시키

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지출보고 제도의 수용성 확보 방안

지출보고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작성 주체(업

체)와 수수자(보건의료전문가) 측면에서 불합리한 제

도 설계는 제도의 수용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 먼

저, 지출보고 작성 업체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업체

가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에 관한 

지출보고 공개를 한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임상

시험 정보 등의 영업 비밀이 지출보고 공개를 통해 사

전 유출될 수도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

다.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국내 업체들은 

최소한 영업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30,31]. 미국은 제품의 연구 개발과 관련하여, 

업체의 요청에 따라 공개를 최대 4년까지 보류할 수 

있다. 단, FDA 승인 등 공개 보류 사유가 종료되었음

에도 CMS에 알리지 않고 보류를 지속할 경우, 미보고

로 간주하여 벌금이 부과된다. 지출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제출한 업체가 오히려 상대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를 고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출보고 수수자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서는 제출된 지출보고와 관련해서 당사자 간 조정 절

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간 Open 

Payments 공개 일정 내에 45일의 조정 기간을 별도

로 두고 있다. 그 이후에도 조정은 가능하며, 공개시

점까지 조정이 끝나지 않은 경우 ‘dispute data’로 표

시하여 공개한다. 프랑스는 지출보고 공개 웹사이트

에서 부정확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대해 웹사이트를 

통해 정정 요청서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업체와 수수자가 지출보고에 대한 정확성을 상호 

확인하고, 수수 당사자가 지출보고 내역을 검증하고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는 

수수자가 부정확한 지출보고 내역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수수자 본인의 지출보고 내역을 자각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지출보고 자료 수집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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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내에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상호 검토·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기간,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면 지출보고에 대한 정확성뿐만 아니라 수수자 측면

에서 제도의 수용성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지출보고 제도의 신뢰성 향상 방안

지출보고 제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수자 

및 제품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등 데이

터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수수자의 고유번호는 동명이인 등의 관리를 위해 

부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인 면허번호나 

요양기관 기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단계

부터 개인 식별 고유번호가 부여되면 지출보고 내역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추후 수

수자 본인의 지출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수수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전문 분야, NPI 

또는 면허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국가의약품코드(National Drug 

Code)나 고유 의료기기식별자(Unique Device Identi-

fier, UDI)를 기입하도록 한다. 프랑스 역시 수수자의 

이름, 직업, 소속, 주소를 비롯하여 보건의료전문가 

식별번호 및 보건·사회 분야 전문가 식별번호를 기입

하도록 하고 있다. 지출보고 기입을 위해서 제조업체

가 프랑스 보건의료전문가 식별번호 명부에 접근도 가

능하다.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

해 데이터 오류 점검 절차가 필요한데, 미국은 Open 

Payments system 데이터 누락·오기입 방지를 위한 

데이터 검증·점검 시스템 개편을 지속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2013년 공개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

시스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식별을 위해 식약처에서 의약품코드와 의

료기기표준코드(UDI)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출

보고 제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출보고 자료의 접근성 및 활용성 확대 방안  

지출보고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출보

고 내역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아야 한

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지출보고서에 대한 탐색이 가

능하다면, 적정 진료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재정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지출보고 내역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확대

하기 위해서는 웹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지출보고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오픈된 웹 데이터베이스 형

식으로 자료가 공개되면 누구나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엑셀이나 .csv 파일처럼 자료를 재가

공할 수 있는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미국은 

CMS 홈페이지와 연결된 Open Payments system 웹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지출보고 웹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지난 7년 전 자료 

역시 제약 없이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32], 데

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및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지출보고 데이터에 대한 활발한 분석과 연

구는 그만큼 다각도의 입장과 견해가 포함되어 재정

적 관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경제적 관계에 따른 부적절한 처방 등을 밝혀내

고 재정적 관계의 투명화를 강화시킬 수 있다. 프랑스

도 보건부 웹사이트를 통해 지출보고 데이터를 웹 데

이터베이스 형태로 공개하고 있으며, 지불 기간, 지불 

유형별 기간, 업체 이름, 식별번호, 분야, 수수자 범

주, 유형, 직업 등을 통해 특정 검색이 가능하다. 이

탈리아 역시 지출보고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

고 있으며, 이는 웹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공개되어 

제약 없이 누구나 지출보고 내용을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우

리나라는 지난 2023년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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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기준 12억 6천 만 건의 건

강보험 청구데이터를 관리하고, 자료를 가공하여 연

구용으로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33].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의 국가 의약품표준코

드를 부여하고 생산·수입·공급·소비 실적을 수집

하여 관리하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출보고 데

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가공하여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5. 지출보고 제도의 인식 수준 제고 방안  

지출보고 제도는 업체 측면에서 윤리 경영, 보건의

료전문가 측면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된 적정 

진료, 환자 입장에서 정보에 입각한 진료 선택권 보장

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지출보고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제도 도입의 의의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저 과중한 행정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출보고에 

대한 인식 수준 제고를 위해 업체, 의료인 및 국민을 

대상으로 지출보고 제도의 취지, 목적과 내용 및 의의

에 대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출보고서 공개 초기에는 업체와 의료인 

모두 지출보고 작성, 보고, 검토 등과 관련된 업무 부

담을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출보고 확인 및 이의 신청, 정정 요청과 관련한 상세

한 일정 및 운영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고 이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가 안

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Lexchin과 

Fugh-Berman [34]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출

보고 공개가 의사 또는 소비자(환자)의 행동 변화로 나

타나지 않았다. 즉 지출보고가 공개되더라도 의사가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덜 제공받는 행동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에 대한 이해상충 정책(conflicts 

of interest, COI)과 관련하여 별도의 강한 제재가 없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환자가 자신

의 진료 의사를 선택하는 데 지출보고 공개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대중이 

지출보고 공개의 의미를 평가할 만큼 익숙하지 않고, 

대부분의 환자는 의사와 산업계의 관계 및 지출보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지출보고서의 목적 및 그 의미에 대해 의료인과 국민

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홍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결  론

2018년부터 국내 지출보고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그간 자료 작성 및 보관 의무

만 강조되었던 점에서 정부 주체로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확대되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지

출보고서의 작성과 공개 자체만으로 업체와 보건의료

전문가 사이의 재정적 관계의 유익성 또는 이해상충을 

구별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노력은 건전한 재정적 관

계의 성격과 범위를 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함으로

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관련 자정능력을 강화시

킬 수 있다. 그러나 지출보고 제도 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내 관련 업체와 보건의료전문가들의 관심 및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법령이 정한 범위 내의 재정적 관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지출보고서에 정확하게 기

재하지 않으면 불법 리베이트의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해 업체 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점검하는 업무로 인해 영세한 업체는 업무적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관련 이해관계자들

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를 반영·보완하면서 

지출보고 제도를 빠른 시일 내 안착시키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시행 초기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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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가이드라인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국내 지출보고 제도 규제 수준은 제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나, 제외국에서 공개 범위 

및 수수자 범위 확대 등을 통한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점을 감안

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발전 방향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 과정은 관련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 및 의견 조율과 합의 등을 통

해 보완 및 추진해 나가야 하며, 결국 제도 도입 본연

의 목적인 의약품·의료기기의 거래 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출보고 제도

에 대한 실효성, 신뢰성, 접근성 및 활용성, 수용성과 

인식 강화 측면의 발전 방향과 보완점들을 통해 더 투

명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

으로 기대한다.  

이해상충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

자로부터 재정적, 인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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